
1. 공공실내환경에서의무적으로얼굴

가리개를착용하는사람은?

a. 본보건담당관의얼굴가리개 착용명령은

알라메다카운티내백신접종완료자및

백신미접종자주민, 그리고카운티

방문자에게해당합니다.

b. 접종상태와관계없이 - 모든공공실내환경, 

개최지, 모임및사무실, 소매상점, 식당과

바, 극장, 가족오락센터, 회의및행사센터

및대중을상대하는주정부및지역관청을

포함하되, 이에국한되지않은근무지에서

입과코를덮는얼굴가리개가반드시

착용되어야합니다.

2. 실내에서모든사람의얼굴가리개착용

의무가언제발효하나요?

본보건담당관의명령은 2021년 8월 3일화용일, 

오전 12:01부로발효합니다. 본명령은

유치원~12학년학교대상의얼굴가리개착용

의무에대한주정부의업데이트에동조하여, 

2021년 12월 8일에업데이트되었습니다.

3. 근무지에서도해당하나요?

예. 제한적인면제상황을제외하고, 백신접종

상태와관계없이, 알라메다카운티내근무지의및

공공환경의실내공간에서모든사람(직원, 고객, 

방문자)이의무적으로얼굴가리개를착용합니다. 

근무지는일반대중에게개방되어있지않은

사무실또한포함합니다.

공공실내환경운영의책임을맡은사업체, 

주최자및기타책임자는반드시:

• 고객의백신접종상태와관계없이, 모든실내

환경에서모든고객의얼굴가리개착용을

의무화합니다

• 실내환경의모든입구에똑똑히보이며읽기

쉬운표지판을게시하여, 마스크착용에대한

요건을모든고객에게알립니다.

4. 면제되는상황은?

다음의경우, 얼굴가리개착용이요구되지
않습니다:

• 밀폐된사무실또는방에서홀로근무하는
동안;

• 활동적으로음식또는음료를섭취하는동안;

• 운동시설에서수영또는샤워하는동안;

• 활동적으로수상기반스포츠및마스크
착용이건강에임박한위험을구성하는실내
오락스포츠, 체육관및피트니스수업에
참여하는동안;

• 예를들어얼굴마사지, 피어싱등과같이, 
서비스시행을위해일시적으로얼굴
가리개를벗어야하는머리또는얼굴
관련의의료또는미용서비스를받는동안;

• 극장, 오페라, 교향악단, 종교적합창단및
프로스포츠와같은실내실시간공연자는
활동적으로공연또는연습중마스크를
벋을수있으나, 이러한사람은물질적
거리두기를실행가능한한도내에서최대화
해야합니다;

• 종교적모임의참여자는필요에따라, 
종교적의식에참여하기위해마스크를벗을
수있습니다;

• 학교환경내에서의학적또는행동적
면제를받은학생;

• 2세미만의아이는반드시얼굴가리개를
착용하면안됩니다;

• 의학적조건, 정신건강적조건또는장애로
인해마스크를착용할수없는사람. 이러한
사람으로는, 마스크를착용함으로해서
호흡에방해가생기거나, 무의식또는
무력화상태가되거나, 보조없이마스크를
벗지못하게하는의학적조건을지닌
사람을포함합니다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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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ntact

Public Health Department:

(510) 267-8000 Main Line

COVID-19 Information: 

(510) 268-2101

www.acphd.org

Colleen Chawla – Agency Director

Kimi Watkins-Tartt – Director

Nicholas Moss, MD – Health Officer

7. 사적인환경에서도얼굴가리개를
착용해야하나요?

보건담당관은미접종자및백신접종을
완료하지않은사람을비롯하여, 백신접종
완료자도여러가구의사람들또는 COVID-19 
중증감염의위험이높은사람주위에서는
마스크를착용하도록권고합니다.

8. 고용주로서, 계속해서캘리포니아
산업안전보건국(Cal/OSHA)의 COVID-19 
예방비상임시기준(Emergency 
Temporary Standards,ETS)을따라야하는
의무가있나요?

예. 고용주의의무에대한정보를보려면
Cal/OSHA 를방문하십시오. 지역지침이
주정부의것보다더제한적일수있습니다. 
알라메다카운티보건담당관의실내얼굴
가리개착용명령은캘리포니아
산업안전보건국의 COVID-19 예방비상임시
기준보다엄격하기에, 고용주는카운티의얼굴
가리개요건을준수하며, 계속해서캘리포니아
산업안전보건국의 COVID-19 예방비상임시
기준의기타조항을준수해야합니다.

추가정보를얻으려면, 알라메다카운티마스크
착용명령을보시거나, https://covid-
19.acgov.org/face-masks를방문하십시오.

5. 면제되는상황은? (계속)

• 청각장애를지닌사람, 또는청각장애를
지닌사람이필수적으로입의움직임을
봐야소통이가능한사람; 그리고

• 지역, 주정부또는연방규제기관또는
직장안전지침에의해, 마스크착용이
직무와관계된사람에게위험을초래할수
있다고판단되는사람.

• 유치원~12학년학교또는청소년과외
스포츠참여자, 또는다음과동조하는실내
환경에서악기를사용하는유치원~12학년
또는청소년참여자: 
h00ttps://www.cdph.ca.gov/Programs/CID

/DCDC/Pages/COVID-19/guidance-for-

face-coverings.aspx또한
https://www.cdph.ca.gov/Programs/CID/DCD
C/Pages/COVID-19/K-12-Guidance-2021-22-
School-Year.aspx

6. 실내에서식사하는식당또는바가
허용되지않는다는의미인가요?

실내식사는허용되지만, 직원과고객은반드시
보건담당관의명령을따라, 고객이활동적으로
음식및/또는음료를섭취하고있는경우와같이
제한적인면제상황을제외하고, 얼굴가리개를
착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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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dir.ca.gov/dosh/coronavirus/Revisions-FAQ.html#:~:text=A%3A%20Cal%2FOSHA%20proposed%20revisions%20to%20the%20COVID-19%20emergency,and%20face%20covering%20mandates%20to%20more%20normal%20operations.
https://covid-19.acgov.org/covid19-assets/docs/hoo/21-06-face-coverings-eng.pdf
https://covid-19.acgov.org/face-masks
https://www.cdph.ca.gov/Programs/CID/DCDC/Pages/COVID-19/guidance-for-face-coverings.aspx
https://www.cdph.ca.gov/Programs/CID/DCDC/Pages/COVID-19/K-12-Guidance-2021-22-School-Year.aspx

